
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2. 5. 31.>

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(제18조제1항 

관련)

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

국립국제교육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9조에 따른 교육전문직원, 4급 이

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

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

임용권

국립중앙과학관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과천과학관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통일교육원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방홍보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방전산정보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과학수사연구원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가정보자원관리원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재난안전연구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중앙극장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현대미술관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한국정책방송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아시아문화전당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한국농수산대학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교원, 조교,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

무원(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

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

국립종자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정신건강센터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공주병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나주병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춘천병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부곡병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마산병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목포병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재활원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생물자원관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화학물질안전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고용노동부고객상담

센터

1.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6급 이하 공무원,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토지리정보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항공교통본부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 공무

원에 대한 임용권



국립수산과학원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해양수산인재개발원 1.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6급 이하 공무원,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해양측위정보원 1.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6급 이하 공무원,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세상담센터 1. 5급 공무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) 및 5급 

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6급 이하 공무원,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관세인재개발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통계개발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경찰병원 1. 경정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경감 이하,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

무원(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

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

국립소방연구원 1. 4급 공무원 및 4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소방령 이하, 5급 이하 공무원, 5급 이하에 상당하는 

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

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

국립문화재연구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해양문화재연구

소

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

에 대한 임용권

궁능유적본부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원예특작과학원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축산과학원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산림과학원 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3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자연휴양림관리

소

1.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6급 이하 공무원,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수목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항공기상청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국립기상과학원 1.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4급 이하 공무원,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(이에 상

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임기제공무원

에 대한 임용권

해양경찰정비창 1. 경정,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

2. 경감 이하, 6급 이하 공무원,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

무원(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 및 

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

비고: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은 고위공무원단 직위(「국



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아닌 

직위에 보직된 연구관ᆞ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권 및 고위

공무원단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ᆞ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

위로의 전보권을 포함한다.


